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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조선시대의 사망사건은 고발이 있을 경우 관에 의해 철저

히 조사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체계적 행정 조직을 동원하여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기본적으로 초검과 복검 두 차례에  

걸친 검시와 증인에 대한 취조는 필수적이었으며 이후에도 

구타인가 병환인가 - 아무도 보지 못한 치사 사건의 조사 
대한제국 광주부 정구갑 치사사건의 검시기록에 대한 법의인류학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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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presents a forensic anthropological review of the investigation reports conducted four times 
concerning a death case that occurred in 1904 in Gwangju-bu, Korean Empire. In this case, the victim’s family 
alleged that the deceased had been beaten to death by individuals who were coercing him to join a merchants’ 
organization, prompting the authorities to begin an investigation. Initially, the forensic examinations did not 
reveal clear signs of physical assault, and there were no witnesses who had directly seen the victim being beaten. 
Furthermore, the suspects denied any involvement in the assault. As a result, the first two investigations concluded 
that the death had been caused by illness. However, during subsequent investigations, additional evidence of beating 
was discovered, and the suspects-who had previously denied the accusations-suddenly confessed. As a result, the 
final conclusion was revised to state that the cause of death was due to assault. This case exemplifies how, during the 
Joseon period (Korean Empire), the resolution of suspicious death cases required the convergence of three elements: 
testimonies of those involved, autopsy findings, and relevant legal clauses in documents such as the Muwonrok. 
Only when all three were consistent could a case be considered fully resolved. Notably, this case shows that even 
when a causal relationship seemed evident, courts would not acknowledge it unless all three criteria were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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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홍성욱, 이숭덕, 신동훈

필요할 경우 삼검, 사검 등이 추가로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

서 검험을 책임진 관리는 초검은 사망사건이 발생한 행정 지

역의 책임자 (대개 군수)가 하게 되지만 복검 이후부터는 동

일한 사람이 검험관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여 객관적 판단을 

유지하고 검험관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

겼다 [1-5]. 이러한 조선시대 사망사건에 대한 검험의 전통은 

대한제국이 망할 때까지 이어져 20세기 초반의 관련 기록이 

현재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을사늑약이 강제되기 1년 전 대한제국 경기도 

광주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한 검험 조사 보고서에 대

한 법의인류학적 검토의 결과이다. 이 사건에서 유족들은 피

해자가 상인 조직에 가입을 강요하던 사람들에 맞아 사망하

게 되었다고 관에 고발하여 조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검시

의 결과 구타의 흔적이 그다지 뚜렷하지 않고 구타 당시의 

정황을 제대로 목격한 사람이 없으며 피의자들도 구타했다

는 것을 부정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넘어졌을 뿐이란 주장을 

하여 구타에 의한 치사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병환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의자와 다투는 과

정에서 사망한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여 상부에서는 삼검과 

사검을 추가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검험관은 

구타의 흔적을 추가로 발견하였고 이전까지 자신들이 구타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던 피의자들이 이를 자백함으로써 최

종 결론은 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종결되었다. 
이 사건은 조선시대 (대한제국) 당시 사망사건 조사의 종결

을 위해서는 관련자의 증언, 검시 결과, 법문 (무원록)의 조항 

등 세 가지 결과가 모두 일치하여야 완결될 수 있었다는 점 

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황상 분명히 인과관계가 의심되

는 경우라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일치된 결론을 보여주지 못

하면 사건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현대 법의학적 

부검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문사한 사람의 사망원인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조선시대 (대한제국) 당시 얼마나 

쉽지 않은 작업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자료와 방법

본 건은 1904년 1월 13일 (음력 11월 26일)에 대한제국 광

주부 동부면 장례촌 (廣州府 東部面 長禮村)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으로 규장각에 검험 보고서가 모두 남아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검험은 총 네 차례 서로 다른 검험관의 주재 하에 이루

어졌기 때문에 관련 보고서도 네 개이다. 규장각에 보관 중인 

보고서의 서지 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총 네 개의 관련 보고서가 광주부 동부면 장례촌 치사남인 

정구갑 옥사 초검문안 (廣州府東部面長禮村致死男人鄭九甲

獄事初檢文案; 奎21178-v.1-4)이란 이름으로 함께 분류되어 

있다. 원서명에는 초검문안으로 되어 있으나 총 4책이며 각

각이 초검 (廣州府尹 尹瓚, 1904년 1월 14일 검험 개시; 1월  

19일자 보고), 복검 (坡州郡守 申錫孝, 1904년 2월 7일 검험 

개시; 2월 13일자 보고), 삼검 (利川郡守 李俊相, 1904년 3월 

11일 검험 개시; 3월 15일자 보고), 사검 (果川郡守 徐寅淳, 
1904년 3월 26일 검험 개시; 4월 3일자 보고) 등 보고서에 

해당한다. 
초검 보고서에는 사망자에 대한 검시 내용을 담은 시장  

(屍帳)과 함께 관련자의 증언과 피고 및 간련 (干連, 공범)에 

대한 취조 내용이 있으며 마지막에 초검관의 결론을 담은 발

사 (跋辭)가 있다. 복검, 삼검, 사검 보고서는 초검 보고서와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앞의 세 보고서에는 시장도  

(屍帳圖)가 실려 있었던 것 (Fig. 1)과는 달리 네 번째 보고서

에는 시장도는 없이 시장 내용만 기술되어 있다. 다만 그림이 

없어도 내용은 충실히 기록되어 있어 법의인류학적 분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총 네 차례의 검시 내용은 윤영현 등 [6]
이 발표한 조선 후기 증수무원록 언해 시장기록에 기술된 해

부학 용어에 대한 검토의 내용을 참고하여 Fig. 2로 정리하

였다.

결     과 

1. 사건의 개요

1904년 (광무 8년) 1월 11일, 부상단 (負商團)인 임춘화  

(林春化), 곽명운 (郭明云) 등이 참봉 (參奉) 정구갑 (鄭九甲)의 

Fig. 1. List of body parts examined in the postmortem investigation 
of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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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서 부상단에 입단할 것을 강권하다가 거절당하자 구

타·사망케 한 사건이었다. 사건을 처음 고발한 정구갑의 6촌 

동생 정웅이 (35세)가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임춘화, 곽명운 

두 사람이 부상단 가입을 거부하는 정구갑을 힘을 합쳐 난타

하여 앓다가 죽었다 하였다 (竝力亂打 仍爲致死). 

2. 초검 검시와 심문, 결론

광주부윤이 사망사건에 대한 고발을 접하고 같은 해 1월 

14일 (음력 11월 27일) 오전, 남성 정구갑의 시신이 안치된 

동부면 장례촌에 도착하여 검험을 시작하였다. 검시의 결과

는 Fig. 2에 요약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초검에서는 시신에서 구타에 의한 흔적으

로 볼만한 상처를 확실히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

인다. 초검 검시는 정구갑이 사망한 지 하루 만에 시행된 것

인데 대부분 정상으로 보였으며, 다만 몇 가지 특이한 소견으

로 콧구멍에서 피가 흘러내린 점, 입에서 피가 흘러내린 점, 
배꼽 부위에서 색깔이 푸르스름한 부위를 확인한 점, 옆구리 

뒤에 피부가 벗겨진 부위를 확인한 점 등을 기술하였다. 
검시와 동시에 시행한 관련자의 심문 내용은 아래에 요약

하였다. 사건에 대해 의미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한 증언은 모

두 생략하였다. 초검에서 검험관은 필요한 경우라면 여러 차

례 동일인에 대해 취조하였는데 여기서는 하나로 묶어 관련

자별로 정리하였다. 

1) 발고시친 (처음고발한 유족) 정웅이(鄭雄伊) 35세  

(정구갑의 6촌 동생이며 처음 고발한 사람으로 맹인)

임춘화,  곽명운 두 사람이 육촌 형 정구갑을 구타하

여 거의 죽을 지경이라는 이야기를 형수로부터 듣고 가

보니 과연 심각하였음. 형수로부터 듣기를 임, 곽 두사람

이 보부상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한 정구

갑을 둘이 합세하여 이리저리 휘두르고 끌고 다녀 (被其

揮曳) 이로 인해 정구갑이 병석에 자리보전하고 있었는

데, 요안 (腰眼)이 끊어질 듯 아프고 복중 (腹中)이 당기거

나 켕기어 쑤시고 아파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

고 약을 구해와 복용시켜도 먹은 즉시 바로 토하며 시름

시름 앓다가 사흘 만인 11월 26일 (음력이며 양력 1904년  

1월 13일) 아침에 두 차례 피를 토하다가 마침내 숨졌다고 

함. 검험관은 정웅이에게 맹인인 고발인이 형인 정구갑이  

맞을 때의 광경을 직접 목격하였는가 하고 물었는데 본인이 

맹인이라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답하였다. 다만 죽은 형의  

나이는 40세이며 평소 병은 없었으며 저렇듯 건강한 사람이 

3일 만에 갑자기 죽었다고 하여 죽인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2) 시친 (유족) 이조이 37세 (정구갑의 아내) 

음력 11월 24일 저녁 식사 후 임, 곽 두 사람이 집으로 와

서 남편 정구갑과 보부상에 가입하는 일로 이야기를 나누기

에 자신이 엿보았다 한다. 임, 곽 두 사람은 보부상에 가입하

는 문제로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편은 옛날에 이에 가입한 적 

있지만 지금은 곤란하며 마을 정참봉이 (다른 마을의 부상

에) 참여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확인한 

후 참여하겠다 하였다. 그러자 곽가가 먼저 남편을 끌고 가고 

임가는 뒤에서 밀며 (남편의) 어깨를 붙잡고 끌고 가고자 하

여, (남편은) 집으로 들어와 의관을 갖춰 입고 두 사람과 같이 

집을 나갔다. 남편이 두 사람에게 보부상 가입 첩장 (帖狀)을 

내어 달라고 하니 그들은 함께 술집 (東京廚酒店)으로 가면 

줄 수 있다고 하여 남편이 따라가지 않으려 하였지만 두 사

람이 힘을 합쳐 끌고 갔다. 한 식경 후에 남편이 돌아왔는데 

말하기를 두 사람에게 주점으로 끌려가서 술만 마셨을 뿐이

고 첩장은 받았다고 하였는데 자리에 누워 고통을 참지 못하

며 말하기를 ‘두 사람에게 세 차례 휘둘려서 (三次被揮) 등허

리가 끊어질 것 같고 (腰眼如絶) 배도 끊어질 것 같다 (腹中如

切)’고 하고 제대로 앉지도 눕지도 못하며 먹은 음식은 모두 

토해내며 (嘔吐所食之物) 밤새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하다가 손

수 약을 달여 먹여도 즉시 토하고 목이 마르고 배속이 불타

는 듯 뜨겁다고 하여 연신 냉수를 찾기에 냉수를 연달아 마

셨지만 바로 토해내며 병세가 점점 심해지다가 (喉喝如焚 腹

熱如火 連尋冷水 連飮冷水 旋爲吐出 病勢漸劇) 다음날인 26
일 아침 두 차례나 피를 토하고는 마침내 죽어 버렸다. 자신

과 남편은 임, 곽 두사람은 전혀 알지도 못하며 평소 원한이 

있던 사이도 아니라고 하였고 남편이 직접 구타당한 사실을 

목격하지도 못하였다고 말했다. 재심 때에는 곽가와 임가가 

남편과 실랑이하는 것을 보았을 뿐 남편이 넘어지는 것도 직

접 보지는 못했다고 하였다.

3) 임춘화 45세 (사건의 주범 혐의자) 

신평리 (新坪里) 부상처소 (負商處所)의 공원 (公員)으
로서 곽명운과 함께 정구갑 집으로 가서 그를 불러내

어 말하던 중 곽명운이 잔소리 말고 보부상의 처소로 가

자고 하면서 손으로 (정구갑의) 허리춤을 잡고 끌고 나오

고 자신은 그의 등을 밀었는데 그가 마당 위에 꼬꾸라지

니 곽가가 다시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는 … (중략)… 정
구갑이 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가 의관을 갖춰 입고 나오

니 곽가가 함께 술집으로 가야 첩장을 줄 수 있다고 하였

다. 이에 정구갑이 따르려 하지 않자 곽가가 두 차례나 그

를 끌어당겨 땅바닥에 꼬꾸라져 자신이 곽가를 말려 붙

잡은 손을 풀었다. 그 후 일행은 주점으로 같이 가서 탁주 

를 마시고 첩장을 써서 발급해주고는 헤어졌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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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화의 증언에 의하면 실랑이 과정에서 자신이 정구갑의 

등을 밀었던 것은 사실이나 정구갑에게 실제 위해를 가한 것

은 곽명운으로 자신과는 관계가 없고 그때 상황 자체도 구타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였다. 

4) 간련 곽명운 35세 (사건의 종범 혐의자) 

자신은 임춘화의 지휘를 받는 사람으로 당일 옷을 당겨 끌

고 간 적은 있지만 바로 손을 놓고 풀어주어 정구갑이 자기

로 인해 자빠진 적은 결코 없다고 하였다. 오히려 상급자인 

임춘화가 스스로 정구갑을 밀었으면서도 취조에서 자신에게 

죄를 미루고 얽어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타

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초검 보고서의 끝에는 초검관 윤찬이 이 사건에 대한 견해

와 사망의 주요 원인 (實因), 그리고 각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처결을 적어두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신에 대한 검시과정에

서 뚜렷한 구타의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고, 취조의 결과에서

도 정구갑이 구타당했다는 증언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대신 

이리저리 (정구갑이) 잡아 휘둘리며 넘어졌다는 이야기만 있

어 맞아 죽은 것 (被打致死)으로 사망원인 (實因)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정구갑의 사망원인은 구타로 인

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병으로 죽은 것 (因病致死)이라

고 하였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임춘화, 곽명운에게 

어쨌건 묻지 않을 수 없었던 듯 하다. 둘 중에 누가 정구갑의  

사망원인에 더 큰 책임이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그 책임을 상대편에 전가하는 증언이 있었고 주도적

으로 위해를 가한 이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임춘화가 

상급자이므로 정범으로, 곽명운을 종범으로 정하였다. 

3. 복검 검시와 심문, 결론

조선시대 치사사건에서 초검과 복검은 반드시 서로 다른 

검험관에 의해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두 번의 조사가 

동일한 결과를 냈을 때에 공식적으로 조사는 종결되었다. 따
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복검 조사 명령서가 1월 24일자로 

파주군수 (坡州郡守) 신석효 (申錫孝)에게 전달되었다. 해당 

군수에 의해 작성된 2월 13일자 보고서에는 초검과 동일하

게 관련자들의 심문·증언 내용이 있으며 시장에는 검시 내용

이 적혀 있고 마지막에 복검관의 의견이 적혀 있었다. 
검시 결과는 Fig. 2에 함께 정리하였다. 요약하면 초검 때

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외상을 흔적을 검시 결과에서 확인하

기 어려울 뿐더러 그나마 초검에서 확인하였던 몇 가지 이상 

소견도 대략 3주가 더 경과했기 때문인지 복검에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심문에서는 다른 증인의 경우 초검과 별 차이가 없지만 사

건의 판결에 중요한 임춘화, 곽명운의 증언은 그 추이를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임춘화는 초검 때 증언과 마찬가지로 처음 

정구갑을 마루에서 끌어내릴 때 자신은 뒤에서 밀었을 뿐 정

작 심하게 당긴 것은 곽명운이라고 하였다. 정구갑이 마을의 

집강에게 먼저 가서 고하겠다고 하여 실랑이가 있을 때 그가 

넘어지게 된 것도 임·곽 두 사람이 함께 밀고 당겨 그렇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곽명운은 실랑이가 있었을 때 자신은 단지 한 번만 

당겼을 뿐이고 정구갑을 밀고 당겨 자빠뜨린 것은 임춘화라

고 하였다. 이처럼 복검에서도 임춘화, 곽명운은 서로에게 책

임을 미루고 있었지만 양자 모두 정구갑을 구타했다는 자백

은 여전히 하지 않았으며 밀고 당겨 쓰러뜨린 것도 여러 차

례 반복되는 정도로 심한 것은 아니었다고 발뺌하였다. 이에 

복검관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이 옥사는 흠집이 나도록 한 상처 [痕損]조차 없으며 게다

가 단 한 명의 혐의를 입증할 사람조차 없으며, 지금 이 시신

을 법에 의거해 검험하니 죽은 시간이 거의 한 달이 되어가

는데 이 엄동설한을 만나 (시신이) 조금도 부패하지 않았으니 

(시신에 남아 있는) 푸르고 붉은색은 저 시신의 변동 (變動)과 

연결된 것으로 (몸이) 상한 부분 (傷損)이 전혀 없고 툇마루의 

높이를 관척 (官尺)으로 헤아려 보니 두 자 두 푼 (二尺二分, 
61 cm 정도)으로 높지 않다 할 수도 없고, 대추나무 아래 마

당에는 평소 쌓아 놓은 흙으로 인해 겨울에 얼어서 더욱 딱

딱해졌으니 저 높은 툇마루와 딱딱한 땅에 떨어져 고꾸라지

면 창자 (腸腑)가 놀라지 (震絶) 않을 수 없고… (중략)… 정씨 

(정구갑)가 시골의 양반으로 갑자기 저 보부상들로부터 능욕

을 당하여 툇마루에서 떨어진 자신의 몸을 끌어당기고 마당

에서 자신을 밀치니 수치스러움과 분한 마음이 동시에 일어

나 먹은 저녁 음식이 어찌 제대로 내려갔겠는가? 게다가 엄

동설한의 밤 기운이 밖에서 뼛속까지 스며들고 술집의 진한 

막걸리는 안으로 쌓여서 구토가 멈추지 않다가 마침내 죽게 

되었으니 입에서 불이 나고 배가 끊어지는 고통 (口焚腹切之

痛)은 반드시 체한 증상 (滯祟)으로 나타나고 입과 눈이 닫히

며 명치 아랫부분 (腹肚)이 꺼져 있고 두 손을 약간 움켜쥐고 

있는 등의 여러 증세가 법문 (法文) 중에 있는 병환에 의한 사

망조항 (病患死條)과 긴밀히 연결되니 이런 까닭에 이 사건

의 실인 (實因)은 병으로 인해 죽은 것 [因病致死]으로 기록하

고… (후략).

결국 초검 때와 마찬가지로 검시와 증언 모두에서 구타에 

의한 죽음이라는 사실 확인에는 실패하여 병으로 인해 죽은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타

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더라도 정황상 임춘화, 곽명운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보고, 임춘화를 정범, 곽명운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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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으로 결정한 것은 초검 때와 같았다. 

4. 삼검 검시와 심문, 결론

조선시대의 치사사건 조사에서는 초검과 복검 이후 다시 

검험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가 그러했다. 초검과 복검을 받아본 본부는 훈령으로 말하기

를 광주부 동부면 장례촌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 이미 두 차

례 검험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한 이유와 실제 원인

이 매우 모호하므로 이대로 사건을 종결하기 어려워 세 번째 

검험을 지시하였다. 삼차 검시관으로 임명 받은 이천군수는 

3월 11일부터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그 보고서를 나흘 만인 3
월 15일자로 제출하였다. 

초검과 재검에 비해 삼검에서는 검시와 심문 결과가 이전 

두 번의 검험과 비교하여 많은 차이가 있었다. 우선 검시 과

정에서는 이전에는 관찰하지 못했던 소견을 다수 삼검에서 

확인하였다. 요약하면 먼저 이마뼈에서는 암적색 상처를 한 

곳 확인하였고 양쪽 광대 부위에서도 각각 한 곳씩 상처가 

보였는데 색깔은 암자색 (黯紫色)이었다. 인후두에서는 피멍

이 보였는데 손가락으로 누르니 피가 흘러나왔다. 고환에도 

상처가 있는데 여기도 색깔은 암자색이었다. 목 뒤 부분과 어

깨 뒤의 상처도 확인되었는데 색깔은 청흑색 혹은 암자색이

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초검과 복검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기

술된 부위에서 비정상적 소견을 다수 확인하였다 (Fig. 2). 
또한 삼검 때에는 사건의 피의자인 임춘화 및 곽명운이 주

목할 만한 진술을 하였다. 먼저 피고 임춘화는 정구갑과 주

점으로 가자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가 주먹으로 정구

갑의 광대 부위를 치고 곽명운은 아랫배 부위를 쳤다고 삼검 

취조 중 실토하였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곽명운도 같은 자

백을 하여 다툼이 있을 때 임춘화는 주먹으로 정구갑의 머리

와 광대 부위를 때리고 자신은 허리띠를 잡고 아랫배를 주먹

으로 때렸는데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였다. 다만 이 둘의 자백에서 누가 더 주도적으로 정구갑을 

쳤는지, 언제 때렸는지 등 세부적 부분은 차이가 있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상대편에게 더 큰 책임을 돌리고 있었는데 왜 

이들이 삼검 취조 중 자신들이 구타하였던 적이 있다고 자백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이 

구타했다고 이야기하는 얼굴 부위와 아랫배 부위는 검시과

정에서 상처 흔적으로 확인한 이마뼈, 광대, 인후두, 목 뒤의 

상처와 고환 부위의 상처가 각각 대응하므로 삼검관은 임·곽

의 자백과 정구갑 검시 결과가 서로 일치한다고 판단했을 것

이다. 따라서 삼검의 판결은 초검, 복검과는 전혀 다른 결론

을 내리게 되었다. 보고서에 남아 있는 검험관의 기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액각 (이마뼈의 가쪽 부분)에 있는 상흔은 둘레의 길이가  

7촌 9푼이 될 정도로 넓고 크며, 색깔은 암자색으로 살갗에 

단단히 붙어 있으며, 좌우의 뺨은 모두 맞아서 생긴 상처 (피
상흔)가 있고 색깔은 암자색으로 (역시) 살갗에 단단히 붙어 

있는데, 왼쪽 뺨의 상흔은 길이가 네 자 두 푼, 오른쪽은 일

곱 자 두 푼이다. 입은 조금 벌어져 있고, 인후 (咽喉)와 식기

상 (食氣顙)에 피멍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누르니 피가 흘러나

왔다. 양손은 약간 쥐고 있으며 아랫배 생식기 부위에 상처가 

한 곳 있는데 둘레는 세 치 일 푼이요 색은 자암색이고 피부

는 단단히 붙어 있었다. … (중략)… 몸의 뒷면에서는 목, 등, 
턱 등은 청흑색이요 부어 있는 정도가 심하였다. 오른쪽 어

깨에 상처가 있는데 … (중략)… 색은 자암색, 피부가 단단히 

붙어 있었다. 항문 (穀道)을 은비녀로 시험하니 색이 조금 변

하였는데, 그를 끌고 내던지는 과정에서 내장이 요동치며 독

기가 위로 치받고 아래로 공격한 것이니 이 검시 결과를 살

펴보고 증인들의 증언 내용을 참고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 원

인이 분명히 드러난다. 여러 상처에서도 주먹에 맞아 중상을 

입은 것을 징험할 수 있으니 그 중하고 중하지 않은 정도를 

논한다면 처음 구갑이 툇마루에 앉아 있다가 몇 자 아래 마

당위 돌 사이로 끌려내려와 들이받을 때 엄동설한을 맞아 땅

도 얼음처럼 단단하니 이때를 당하여 급한 기가 위로 창자를 

치받고 안으로 요동치다가 대추나무 아래로 끌려와 다시 맞

으니 이것이 이른바 설상가상이라. 여러 차례 맞은 데다 찬 

바람마저 쐬며 앞 마을의 주점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돌아

오니 그날 밤 눕거나 앉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호흡이 

난감하니 숨이 차고 피를 토하는 게 멈추지 않아 두 밤을 지

나지 못하고 죽었으며 (이때) 핏덩이를 토하고 갑자기 죽으

니 장기 안이 손상되어 급히 죽은 것이 확실하다. 이런 까닭

에 정구갑이 죽은 실제 원인은 휘두른 주먹에 내상을 입어 피

를 토하며 죽음에 이른 것이라 하겠다 (以揮撲內傷吐血致死). 

삼검에서는 곽명운과 임춘화의 범죄의 경중도 다시 따져 

물었다. 우선 정구갑을 구타한 것은 얼굴 부위는 임춘화, 아
랫배 부위는 곽명운으로 두 사람 모두 정구갑의 생명과 관련

된 중요부위를 구타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보았다. 하
지만 정구갑을 마루에서 끌어내려 처박아버린 것은 곽명운

이며 대추나무 아래에서 휘둘러 박아버린 것도 곽명운으로 

임춘화는 이때 두 번 모두 뒤에서 밀고만 있었기 때문에 곽

명운이 더 주도적으로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보아 정범은 곽

명운, 종범은 임춘화로 결정하였다. 이는 임춘화를 정범으로 

정했던 초범과 복검 때와는 달라진 판결이다. 

5. 사검 검시와 심문, 결론

삼검의 보고가 초검, 복검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상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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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다시 훈령을 내려 과천군수에게 이 사건에 대한 네 번 

째 검험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과천군수는 3월 26일부터  

현장에 착임하여 조사를 시작하였고 4월 3일에 그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서도 취조에서는 피의자 곽명운, 임춘화의 증언이 중

요하였고 나머지 증언은 별로 이전과 차이가 없었다. 정범이

었다가 삼검에서 종범이 된 임춘화의 진술에 의하면 툇마루

에서 정구갑이 끌어내려져 마당에 처박힐 때도 이는 곽명운

이 그리 한 것이고 자신은 오히려 정구갑에게 짚신을 찾아 

주어 신을 수 있게 했었다 하며, 정구갑을 때린 것도 곽명운

이 하복부를 주먹으로 친 것은 사실인지 모르나 자신은 밀치

기만 했을 뿐 때린 적이 없으며 그가 죽은 것은 자신과는 무

관하다고 다시 대답하였다. 
삼검에서 졸지에 정범이 되어버린 곽명운은 자신이 정구

갑의 소매를 끌어 마루 아래로 떨어뜨려 땅에 처박은 것과 

주먹으로 하복부를 때린 것은 인정하였지만 이는 정구갑의 

허리띠를 잡던 과정에서 그런 것으로 그 당시 정구갑도 이 

때문에 아프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자신은 정구

갑이 사망한 후 잡혀와서야 이쪽에서 때려 정구갑이 죽었다

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다.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은 삼검 때

와는 달라졌는데 그전까지 서로 상대편 때문에 정구갑이 죽

었다고 하던 것과는 달리 사검에서는 곽명운이 구타하여 정

구갑이 죽은 것은 두 사람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

었다. 
시장 (屍帳)에 기록된 검시 내용은 Fig. 2에 정리되어 있는

데 그 내용을 보면 삼검 때 상처의 흔적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었던 이마뼈, 광대 부위, 인후두 등에서는 이번에 그 흔적

을 찾지 못했던 반면 배꼽 부위와 생식기 부위에서는 삼검 

때와 마찬가지로 상처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보면 아랫배를 

때렸다는 곽명운의 자백은 사검의 검시에서도 확인되었지만 

임춘화가 가격했다는 머리 부분의 상처는 확인하지 못했다

고도 볼 수 있다. 이로써 검시 내용과 증언은 정구갑의 죽음

이 곽명운의 구타에 의한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아래에 사검관의 보고서에 실린 결론을 요약하여 싣는다. 

(시신을) 깨끗이 씻고 여러 방면에서 살펴보니… (중략)… 
살결은 靑黃色이고 … (중략)… 얼음처럼 단단해졌으니 이

는 죽은 지 넉 달이 되고 이미 세 차례의 검험을 거쳤기 때문

이다. 냉골에서 겨울을 지나며 여러 모습으로 변했고, 팔꿉의 

왼쪽이 안에서 문드러지고 뼈가 드러나고 피가 엉겨 살갗에 

달라붙어 있으니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피부와 근육이 시신

을 검색하는 데에서 문질러져서 여러 차례 법물 (시신을 검사

할 때 깨끗이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로 씻기면서 썩은 상

처이니 결코 (사망원인으로) 의심을 살 만한 부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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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생식기가 부풀어 오른 것은 찬 바람을 맞아서인듯하고 

배꼽 부위 아래 고환 위에 상처가 한 곳 있으니 색깔은 붉고 

손가락으로 누르니 딱딱하였고 길이는 5치 5푼 (5寸5分)이요 

모양은 작은 감나무 잎처럼 생겼다. 무원록을 살펴보니 입과 

눈이 벌려졌고 두 손이 쥐어지지 않는 등의 증세는 맞아서 

죽은 조항에 합치되고 또 ‘무릇 맞아서 드러난 상처는 크기

가 조금 크고, 독기가 축적되어 안으로 향하게 되면 하루 이

틀이 지난 후에 죽게 된다.’ [신주무원록 하-九 棒毆死條]라고 

하였는데 유족들이 말하길 (정구갑이) 선혈을 연달아 토하였

다고 하니 독기가 축적에서 올라온 것이 명백할 뿐더러 여러 

사람의 진술이 한결같이 (그의 죽음은) 구타당해서라고 하

고 (흉기로) 주먹 외에 다른 것은 없다 하니 배가 속이 텅 비

어 있는 상태에서 매운 주먹으로 직접 때리는 상황을 맞이하

니 어찌 바로 죽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주먹으로 때려서 죽

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으니 사망원인은 

주먹으로 때려서 죽음에 이르렀다 (以拳打致死)고 기록한다. 

결론을 보면 사검관은 검시에서 발견한 소견 중 배꼽 부

위에서 확인한 상처 외에는 일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머리 부위의 상처는 삼검에서 다수 확인되어 보고되었으

나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온전하다고 기록하여 삼검의 보고

를 부정하였다. 따라서 사검관은 정구갑 몸에서 확인된 상처 

중 배꼽 부위의 상처만 유효한 타격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이 

사건의 정범인 곽명운이 가격하였다고 자백한 부위와 일치

하였다고 보고, 사망원인을 주먹으로 때려서 죽음에 이르렀

다고 판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아랫배를 타격한 곽

명운을 정범으로 하고 그를 도와 정구갑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임춘화는 비록 타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종범으로 결정하

였다. 

고     찰

근대화 이전 우리나라 검시에 대한 기록인 조선시대의 검안 

서류에 대해서는 그간 역사학자의 많은 보고가 있었다 [1-4]. 
이러한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의 다양한 사법적 분쟁과 민중

의 삶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한편 당시의 검안 

서류 안에는 사망자의 시신을 검시한 시장기록이 남아 있는

데 이는 매우 객관적 관찰기록으로서 발생한 사망사건의 정

황을 법의학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려

졌다. 하지만 남아 있는 시장기록에 대해 법의인류학 및 의

학적으로 검토를 시행하여 보고한 연구는 지금까지 매우 드

물었다. 우리 보고는 조선시대 검안 서류에 대해 역사학적 측

면보다는 검시기록에 대한 의학적-법의인류학적 연구에 더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본 건에 대한 초검과 복검 검시에서는 정구갑의 몸에서 구

타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상흔을 거의 확인하지 못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초검과 복검에서는 거의 동일한 소견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몸에는 육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상처가 검시 당시에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사

실이었던 것 같다. 당초 이 사건의 고발인은 피의자의 구타에 

의해 정구갑이 사망하였다고 신고하였지만, 검시 결과 외상

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은 사망원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크게 혼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초검관이 육촌동생과 부인 등 유족들을 취조한 결과 이들

은 고발 당시 했던 이야기와는 달리 정구갑이 구타당하는 상

황을 직접 보지 못한 것이 분명하였다. 고발인인 사망자의 육

촌동생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며 죽은 이의 부인은 사건

당일 남편과 피의자 두 사람이 드잡이하던 것은 볼 수 있었

지만 싸움이 벌어진 정황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고 남편

이 집을 나설 때와 돌아와서 앓다가 죽은 것만 겨우 파악하

고 있었다. 특히 사건이 벌어진 현장은 매우 외진 곳에 있었

기 때문에 목격자도 거의 없어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피의자 두 사람은 죽은 사람과 서로 다투며 이리

저리 휘둘리다 그가 쓰러진 것은 인정하였지만 구타한 적은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였다. 목격자의 증언과 검시 결과, 무원

록 등에 기술된 사실이 서로 일치할 때 비로소 증거와 증언

의 가치를 인정하던 조선시대 사망사건 조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은 구타와 사망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명확히 결론 

내리기 어려운 경우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정구갑이 사건 이전 건강하여 특별한 질

환이 없었고 사건 후에는 심하게 앓다가 불과 며칠 만에 사

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의자와 죽은 이 사이에 있었던 싸움

이 그의 사망과 어떤 형태이건 관련이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

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초검관과 복검관은 보고서 마지막

에 이르기를 사망원인은 질병에 의한 것으로 정하였지만 피

의자인 곽-임 양인에게 정구갑의 사망에 대한 모종의 책임도 

함께 묻는 방식으로 종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본다. 
이 사건의 경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조선시대의 다른 유사사건과는 구체적 양상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다. 우선 조선시대에 구타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를 묻기 어려운 경우는 대개 구타 후 바로 죽지 않고 일

정 기한 (辜限)을 넘어서야 사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4,7].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이러한 사례와는 달랐

다. 죽은 이에 대한 검시에서 명확한 구타흔의 확인에 실패

하고 구타가 발생한 당시 증인이 아무도 없었으며 피의자로

부터 어떠한 자백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심증이 가

더라도 이를 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 내리기 쉽지 않았

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범죄사건 조사와 판결은 검험관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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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판단에 의해 내려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번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와 판결

은 검험관 자의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 (무원

록), 증언, 검시 결과, 피의자에 대한 취조기록 등이 일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잘 알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이 초검관과 복검관이 결론 내린 그대로 끝

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초검관과 복검관이 곽-임 양인을 주

범과 종범으로 결정하여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사건의 직접

적 사망원인을 질병에 의한 것으로 해버리면 이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종결하기 어렵고 특히 주범과 종범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기 어려운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후에 추가적

으로 시행된 삼검과 사검에서는 이전 조사에서 미흡했던 부

분- 시신에서 구타흔을 찾는 작업과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는 점 등-에 조사가 집중되었다고 생각된다. 먼저 삼

검에서는 초검과 복검에서 거의 확인하지 못했던 머리나 등 

부분에서 다수의 구타흔으로 볼만한 상처를 확인할 수 있었

고 아랫배 배꼽 주변에서도 의미 있는 상흔을 관찰하였다. 삼
검은 검시 후 불과 삼일 만에 보고가 이루어질 정도로 빠르

게 진행되었는데 이때 이전까지는 인정하지 않던 구타에 대

한 자백도 피의자로부터 마침내 받아내게 되었다. 초검과 복

검에서 절대 인정하지 않던 구타에 대한 사실을 피의자들이 

왜 삼검 때가 되어서는 갑자기 인정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피의자 두 사람은 정구갑의 죽음은 서로 상

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여 취조 내용의 상이점이 완

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 
사검은 삼검에서 보고된 사실을 재차 확인하라는 훈령을 

받고 실시된 것으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에 해당한다. 삼검은 

사건의 합리적 종결이란 측면에서 초검-복검보다 많은 진전

이 있었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피의자의 증언 등에서 보이는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었다. 또한 사검의 검시

에서는 삼검에서 새로 확인했던 머리 부분의 상흔을 거의 확

인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이 삼검과 사검이 시행된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러 시신이 더욱 많이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삼검에서 무리한 검시를 한 것을 바로잡

은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 사검에서는 하복부 배꼽 

부위의 상처를 새로 확인하였는데 이 상처는 삼검 때는 그 

존재가 부정되었지만 초검과 복검 때 이상 소견으로 기술되

어 보고된 바 있었다. 사검 때 피의자 심문에서 곽명운이 하

복부를 때려 정구갑이 사망한 것으로 거의 확정되었는데 이 

하복부-배꼽 부위 상처를 그 당시 맞아 생긴 것으로 판단하

여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사망사건의 검시에서 금과옥조처럼 이용되던 무

원록에는 맞아 생긴 상처의 경우 어두운 빛깔로 변함과 동시

에 만졌을 때 딱딱하게 느껴지며 물을 떨어뜨렸을 때 흩어지

지 않고 구슬처럼 모여 있는 것을 다른 원인과 구별하는 중

요한 근거로 간주하였다 (增修無寃錄大全 上 檢覆 檢式: 驗傷 

須用手指 按其靑紅處 眞傷處堅硬 指一起 仍然靑紅 將水滴上 

水珠不散開, 如係發變處, 將指一點起, 卽時白色, 將水滴上, 水
不停住) [7]. 이는 무원록에서 기술된 바, 사망 후에 일정 시

간이 경과하면 시신의 아랫부분에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시

반 (屍斑)과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따라서 죽은 정구갑의 몸 여러 곳에서 초검과 복검 중 색

깔이 변한 곳을 발견하였음에도 이것을 구타에 의한 상흔이

라고 확정하지 못한 것은 검시 중 손으로 만졌을 때 딱딱하

다고 느끼지 못하였으며 물을 떨어뜨렸을 때 뭉쳐 있지 않고 

바로 흩어졌기 때문이다. 즉 초검과 복검에서는 변색된 부위

가 무원록이 규정한 외상의 흔적이 만들어내는 소견과 정확

히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위가 구타에 의한 것이라 확신

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사검 때는 배꼽 주위 등의 변색 부

위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 부위가 구타에 

의한 상처라고 확정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비로소 증언과 검

시 소견, 법문 (무원록)의 기술이 일치하여 하복부를 가격했

다고 자백한 곽명운을 주범으로 확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선시대 사망사건의 검시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한 부검

을 시행할 수 없었고 실시하더라도 이를 정확히 해석할 법의

학적 지식의 축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정구갑

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

웠다. 사검관은 배꼽 부위에 맞은 상처가 있어 이 곳을 정구

갑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확정하였지만, 사실 그의 죽음은 

피부의 타박상보다 내부 장기 손상에 의한 출혈과 이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사 (hypovolemic shock)였을 가능성이 더 높

아 보인다. 부인인 이조이 등의 증언에 의하면 사건 이후 집

에 돌아온 정구갑이 무언가를 먹고 마시기만 하면 바로 토하

고 죽기 전에도 피를 많이 토한 후 바로 사망하였다 하였는

데, 이를 보면 그에게는 아마도 소화관의 출혈이 있었던 듯 

하며 점점 그 정도가 심하여져서 저혈량성 쇼크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한다. 특히 정구갑은 집으로 돌아와 극심한 갈증을 

호소하며 곧 인사불성이 되었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이는 저

혈량성 쇼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흔히 보이는 증상이기도 

하다. 아마도 정구갑은 임-곽 양인과 실랑이를 벌일 때 넘어

지거나 아니면 주먹으로 맞아 내부 장기의 어딘가 손상이 발

생하였고 이로부터 출혈이 계속되어 사망한 것이 아닐까 추

측한다. 
저혈량성 쇼크는 출혈에 의한 것과 출혈 이외의 원인에 의

한 것이 있다. 이 중 출혈에 의해 저혈량성 쇼크가 오는 경우

는 매우 흔하며 이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자 병력

을 정확히 청취하여 그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저혈량성 쇼크가 온 환자의 경우, 갈증 (thirst), 근육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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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cle cramp), 기립성 저혈압 (orthostatic hypotension) 등 

증상이 있으며 격심한 복부 및 흉부통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

다. 또한 혈압이 저하하고 여러 기관에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서 초조 (agitation), 졸음증 (lethargy), 착란 (confusion) 등 증

상이 일어나게 된다 [8]. 저혈량성 쇼크에서 볼 수 있는 이러

한 여러 증상은 정구갑이 집에 돌아와 보인 증상과 거의 동

일하다 . 
조선시대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내부 출혈이 발생하여 사

망하는 경우는 상당히 흔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요

즘이라면 사건 발생 즉시 시행되는 응급 수술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터이나 외과적 치료가 전무하고 사망 후 부검조차 

할 수 없는 당시 상황과 의학 수준 때문에 정구갑의 성공적 

치료는 기대할 수 없었고 그 사망원인까지도 결국 오리무중

으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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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림 : 본 연구는 1904년 대한제국 광주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시행된 검험 조사 보고서에 대

한 법의인류학적 검토의 결과이다. 이 사건에서 유족들은 피해자가 상인 조직에 가입을 강요하던 사람들에 맞아 사망하

게 되었다고 고발하여 조사가 시작되었다. 검시의 결과 구타의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구타당하는  

정황을 제대로 목격한 사람이 없고 피의자들도 구타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어 처음 두 차례 조사에서는 병환을 사망원으

로 하여 종결해야 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시행된 조사에서 구타의 흔적을 추가로 발견하였고 이전까지 구타했다는 사실

을 부정하던 피의자들이 돌연 자백함으로써 최종 결론은 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사건은 조선시대 (대한

제국) 당시 의문사 조사의 종결을 위해서는 관련자의 증언, 검시 결과, 법문 (無寃錄)의 조항 등 세 가지 결과가 모두 일치 

하여야 비로소 완결될 수 있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정황상 분명히 인과관계가 의심되는 경우라도 위  

세 가지 요소가 일치된 결론을 보여주지 못하면 법정에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찾아보기 낱말 : ‌�무원록, 조선시대, 대한제국, 검험, 검시


